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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기간 : 2018.1.1. ~ 2018.12.31.

▢ 사업 대상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부사업 예외적용)

▢ 사업 유형

 ❍ 총 20개 사업  

보건복지부

[1] 이용자 선정

  ① 2018년 기준 중위소득

                                                                                                    (단위 : 명, 원)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672000 2,847,000 3,683,000 4,519,000 5,355,000 6,191,000

구  분 지역개발형(20개)

운영 주체 시군구공동사업/전국표준형(12개 사업) 시군구사업(8개 사업)

사업 내용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장애아동청소년을 위한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스마트 건강증진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성인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운동서비스

어린이베토벤·피카소 따라잡기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아동 예술 멘토링 지원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서비스

Ⅰ 서울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Ⅱ 2018년도 주요 변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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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서비스 품질관리 (2018년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

□ 목적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주기적인 품질평가를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및 

    대국민 만족도 제고

□ 평가대상 및 기간 

 ○ 평가대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표준모델 4종, 비표준모델 7종) 1,990개

 ○ 평가기간 : 2018. 7월 ~ 9월

* (지표적용기간) 2017. 7. 1. ～ 2018. 6. 30.

 ○ 평가유형 

    - 자체평가+현장평가 : 매출액 3,000만 원 이상

    - 자체평가 : 매출액 3,000만 원 미만

* 일부 희망기관에 한해 현장평가 기관으로 추가 예정

□ 평가지표

 ○ 기관운영, 제공인력관리, 서비스 제공 및 평가, 서비스성과(이용자유지율, 이용자․제공인력

    만족도*), 현장평가단, 평가일치도 6개 영역 34개 지표 

* 이용자․제공인력 만족도(각 10문항 내외) : 외부 전문조사기관 위탁 수행

□ 평가절차 및 일정

자체평가
(7월1~2주)

현장평가(7월3주~9월3주)
이용자 만족도조사(10월)

현장평가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10월) 

결과공개
(12월중)

최종 평가결과 보고 및 확정
(품질평가위원회, 12월초)

확인평가 및 결과반영
(10월)

 □ 결과 활용 

 ○ 기관별 종합 평가결과 및 세부 분석자료 통보 

 ○ 우수기관 인센티브 지급(포상금, 장관상, 현판 제공 등), 평가결과 공개 등 

 ○ 평가 사후관리(미흡기관 품질컨설팅‧교육, 우수기관 품질유지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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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015년 대비 주요 개선(변경) 사항

2015년 구분 2018년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표준모델) 1,501개
대상사업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표준모델) 1,990개

 - 표준모델(4종), 비표준모델 사업(7종)

▸ 누적 이용자(40인) 및 매출액(3,000만원)

 - (현장평가) 이용자 40인 이상 또는 매출액 

             3천만 원 이상

 - (자체평가) 이용자 40인 미만 중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평가유형

▸ 매출액(3,000만원) ※ 단일기준 개선

 - (자체평가+현장평가) 매출액 3천만 원 이상

 - (자체평가) 매출액 3천만 원 미만

▸ 지표수(37개)

 - 기관운영(11), 제공인력관리(9), 서비스

    제공(13), 현장평가단(3), 평가일치도(1)

지표수

▸ 지표수 축소(34개) 개선

 - 기관운영(7), 제공인력관리(7), 서비스제공

   (13), 서비스성과(3), 현장평가단(3), 

   평가일치도(1)

 - 유사지표 통합‧조정 : 10개

 - 지표명 변경 : 9개

 - 신설 : 3개           - 삭제 : 2개   

 - 기준변경 : 11개     - 배점조정 : 9개

▸ 공표시기 : ’15. 4월 지표 공표 ▸ 공표시기 : ’17. 12월(4개월 단축) 개선

▸ 바우처시스템 내 품질평가관리 기능을 통해 

 입력‧제출
평가표 

제출

▸ 바우처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해 

   평가표 입력·제출 편의성 제고 개선

 - 평가점수 입력 방법 개선 등

▸ 외부(학계, 현장) 2인으로 구성

평가위원 

관리

▸ 외부(학계, 현장) 2인으로 구성하되, 

 일부 평가팀 내부1명⊕외부1명 구성 개선

▸ 평가위원 교육

  - 평가계획,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

▸ 평가위원 교육 강화 개선

  - 기본 : 평가계획, 현장평가 유의사항 등

  - 심화 :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사례중심), 

 평가편차가 큰 지표 모의평가(분임토의) 등 

▸ 평가확인*을 통한 맞춤형 자문 제공(20개) 

  * 평가위원 Pool 활용 

자체평가

기관 관리

▸ 자체평가 기관대상 현장평가 기회 제공 신설

▸ 품질관리 교육(집합, 사이버) 실시 신설

▸ 사후관리 

  - (미흡기관) 품질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 (우수기관) 간담회, 역량강화 교육, 확인점검 등

평가

사후관리

▸ 품질컨설팅 모델 및 매뉴얼 개발 신설

▸ 품질컨설팅 사후 점검체계 마련 개선

  - (D, F 등급) 품질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등

  - (A, B 등급) 품질유지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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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이용자 준수사항

   ❍ 서비스 신청 시 사회서비스 이용자 가이드 교육용 영상시청

 ④ 시․군․구 기능

   ❍ 서비스 이용자 선정 및 관리(중도포기자, 미이용자, 대기자관리, 본인부담금 

장기미납자 관리 등) - 문항 추가

 ⑤ 결제 시기 

   ❍ 단말기 상 정상결제 체크, 대상자 및 서비스별 1일 1회 가능(단, 정서발달

서비스 등 사업에 따라 시․도에서 정한 1일 서비스제공 횟수에 따라 결제 

가능횟수는 다를 수 있음) - 문항 추가

    ❍ 다만, 다문화가정 이용자 또는 결혼이민자 제공인력의 해외가족방문 등 부득

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해당월에 한함)에도 

보강 및 바우처 결제가능(증빙자료 제출) - 문항 추가
     ※ (예시) 3월 24일에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한 날 이전에 보강을 하는 경우, 3월 1일  

    ∼3월 23일까지만 보강 가능(전월 보강은 불가) 

 ⑥ 제공인력 결제 ID 활용을 위한 필수업무 처리절차 (제공기관용)

   ❍ 사업유형별 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맞는 자격증 정보 입력 필수 – 문항 추가

 ⑦ 이용자 자격변동(전 ․ 출입)

   ❍ 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기존 지역에서 취득한 이용자 자격은 상실되고 

전입지에서 재심사･선정되어야 함 - 문항 추가

    ‑ 기존 지역에서 생성된 바우처는 즉시 소멸되어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⑧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다만, 지체 장애 등 부득이 한 사정으로 이용자 서명이 불가한 경우 도장   

(또는 지장), 보호자 서명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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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이용자 선정 시 맞벌이가구 보험료 합산

  ❍ (맞벌이 가구)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 (예시) “A” 높은 건강보험료+ “B” 낮은 건강보험료×0.5 (기존 예시 삭제)

[2] 제공인력 교육 및 훈련

구분 2017년 2018년 비고

제공인력
필수 교유시간

 신규 제공기관 인력(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은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총 12시간  

   (신규 필수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하여야 함

  신규 제공기관 인력(지역사회서비스사업 최초 참여  

   인력으로 제공기관의 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포함)은 최초로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총 12시간(신규필수교육 4시간 포함)을 이수  

   하여야 함

변경

제공인력
교육

 년 2회 이상 제공인력에게  

   보건 ·안전교육을 실시

 상·하반기 년 2회 이상 제공인력에게 보건 

·안전교육을 실시

변경

제공인력
관리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라, 인력채용

   시 '취업 취약계층'에게 가점부여 등 우선 선발

   필요. 단, 제공 서비스의 질 확보를 위해 자격과 

   경력 등 병행 고려'

신설

교육체계
  제공기관장, 관리책임자, 제공인력 구분을 없애고  

필수교육과 직무교육으로 변경

변경

보수교육

  사회복지사, 안마사,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

   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

   로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

   되어 있는 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 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사회복지사, 안마사,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수

   교육을 이수하는 자격 또는 면허 소지자로서

   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제공

   기관장, 관리책임자 제외)는 관련법령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로 지역사회서비스 교육 인정

   ※ 해석에 따라 지자체마다 교육이 달리 진행

      되고 있어 관련사항 명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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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 기준정보 변경사항

  ❍ 서비스 제공단가

사업명

제공단가(천원)

비고변경 전 변경 후

기준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기준
가격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115 105 10 135 123 12

서비스
가격인상

  ❍ 지원기간

  

사업명
지원기간(재판정)

비고
변경 전 변경 후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노인자살예방서비스(서대문)
1회(최대 2년 가능) 2회(최대 3년 가능)

재판정
기간연장

  ❍ 이용자 연령기준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서비스대상 만7세~15세 만7세~18세

  ❍ 이용자 소득기준

  

사업명 변경항목
변경내역

비고
변경전 변경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지원서비스 서비스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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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공인력 자격기준

  [2] 자치구 사업변경

  

연번 구  분 사 업 명 사유

1 시군구공동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관악구, 용산구 추가

2 시군구공동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광진구 추가

3 시군구 청년심리지원서비스  마포구 신규  

사업명
자격기준

자격기준1 자격기준2 자격기준3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ㅇ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
한 자
① 음악·미술·예술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
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ㅇ 클래식 프로그램 제공 
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1)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
로써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
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
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
치료사, 물리치료사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
2에 따른 요양보호사
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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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보조금 비율 사업수 사 업 유 형 사업구

지역개발형 20 171

 • 시‧군‧구 공동 국비 50%
시비 50%

9

영유아발달 지원서비스 14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25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11

노인맞춤형운동서비스 7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서비스 16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17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10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8

성인 장애인 건강을 위한 맞춤 운동 서비스 -

 • 시‧군‧구 공동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3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21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13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21

 • 시‧군‧구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8

어린이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 1

우리아이꿈그리기 꿈부르기(성북) 1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노인자살예방서비스
(서대문)

1

아동청소년위한가족기능강화서비스(마포) 1

아동예술멘토링지원서비스(마포) 1

청년심리지원서비스(마포) 1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구로) 1

육아용품및장난감대여서비스(강동)
1

Ⅲ 2018년 서울시 사업내역



- 11 -

자 치 구 
시  개  발  형

영 유 아
발 달 지 원

장 애 인 보 조
기 기 렌 탈

정 신 건 강
토 탈 케 어

노 인 맞 춤 형
운동처방서비스

아 동 청 소 년
비 전 형 성

종 로 구 O O O

중 구 O

용 산 구 O O O

성 동 구 O O 　

광 진 구 O O O

동대문구 O O O O

중 랑 구 O O O

성 북 구 O

강 북 구 O O O O

도 봉 구 O O O O O

노 원 구 O O O O O

은 평 구 O O O

서대문구 O O O

마 포 구 O O O

양 천 구 O O

강 서 구 O O O O

구 로 구 O O

금 천 구 O O O O O

영등포구 O O O O 　

동 작 구 O O O

관 악 구 O O O O

서 초 구 O

강 남 구 O O

송 파 구 O O

강 동 구 O

Ⅳ 시‧군‧구 공동(광역화포함)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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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치 구 

시  개  발  형

아동청소년
심 리 지 원

아동 청소년
정 서 발 달

부모성장을 
위 한
심 리 지 원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
강 화

스 마 트
건 강 증 진
서 비 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종 로 구 O O

중 구 O O O O

용 산 구 O O O O

성 동 구 O O O

광 진 구 O O O

동 대 문 구 O O O

중 랑 구 O O O O

성 북 구 O O O

강 북 구 O O O O

도 봉 구 O O O

노 원 구 O O O O

은 평 구 O O O O O

서 대 문 구 O O O O

마 포 구 O O O O

양 천 구 O O O O

강 서 구 O O O O

구 로 구 O O O O O

금 천 구 O O O O

영 등 포 구 O O O O

동 작 구 O O O

관 악 구 O O O O

서 초 구 O O O O

강 남 구 O O O

송 파 구 O O

강 동 구 O O O



- 13 -

자 치 구 시 ‧ 군 ‧ 구 (구 개 발 형)

종 로 구 어린이 베토벤 ․ 피카소 따라잡기

성 북 구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서 대 문 구 어르신 정서지원 서비스 - 노인 자살 예방 서비스

마 포 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 서비스 

청년심리지원서비스

구 로 구 아동청소년꿈키움서비스

강 동 구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Ⅴ 시‧군‧구(구개발형)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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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2018년 예산 및 사업추진 내용

▢ 총괄현황 : 2017년 예산대비 국비 2.7% 증가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계 10,897,447 6,605,000 4,292,447 　

서 울 시  유 보 금 282,868 209,891 72,977 　

자 치 구  교 부 액 10,614,579 6,395,109 4,219,470 　

종 로 구 224,798  139,899  84,899  　

중 구 177,925 116,800  61,125  　

용 산 구 123,510 72,355  51,155  　

성 동 구 101,000 55,000  46,000  　

광 진 구 168,000 99,092  68,908  　

동 대 문 구 645,860 389,180  256,680  　

중 랑 구 585,418 347,109  238,309  　

성 북 구 928,260 609,840  318,420  　

강 북 구 422,924 231,552  191,372  　

도 봉 구 530,617 302,277  228,340  　

노 원 구 606,644 350,707 255,937 　

은 평 구 527,600 314,210  213,390  　

서 대 문 구 414,320 256,580  157,740  　

마 포 구 736,150 441,295  294,855  　

양 천 구 479,010 306,935 172,075 　

강 서 구 640,280 381,140  259,140  　

구 로 구 386,049 242,387 143,662 　

금 천 구 492,732 286,020  206,712  　

영 등 포 구 583,512 359,676 223,836 　

동 작 구 258,000 161,500  96,500  　

관 악 구 366,200 214,450  151,750  　

서 초 구 358,668 222,924  135,744  　

강 남 구 314,325 202,050  112,275  　

송 파 구 213,196 106,598  106,598  　

강 동 구 329,581 185,533  144,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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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별 예산

 ❍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  

                                                                       (단위 : 천원)

 

 ❍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종 로 구         25,000       12,500       12,500 　

용 산 구         36,200       18,100       18,100 　

성 동 구         18,000         9,000         9,000 　

광 진 구         36,264       18,132       18,132 　

동 대 문 구         67,500       33,750       33,750 　

강 북 구         43,200       21,600       21,600 　

도 봉 구         61,680       30,840       30,840 　

노 원 구         75,600       37,800       37,800 　

강 서 구         41,280       20,640       20,640 　

구 로 구         17,180         8,590         8,590 　

금 천 구         32,400       16,200       16,200 　

영 등 포 구         51,000       25,500       25,500 　

동 작 구 26,000 13,000 13,000

관 악 구 20,000 10,000 10,000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종 로 구           6,800         3,400         3,400 　

중 구           7,600         3,800         3,800 　

용 산 구         15,000         7,500         7,500 　

성 동 구         11,000         5,500         5,500 　

광 진 구           5,184         2,592         2,592 　

동 대 문 구         30,000       15,000       15,000 　

중 랑 구         18,624         9,312         9,312 　

성 북 구         25,000       12,500       12,500 　

강 북 구         26,784       13,392       13,392 　

도 봉 구         41,040       20,520       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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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노 원 구         56,520       28,260       28,260 　

은 평 구         56,024       28,012       28,012 　

서 대 문 구         35,520       17,760       17,760 　

마 포 구         30,000       15,000       15,000 　

양 천 구         22,752       11,376       11,376 　

강 서 구         47,000       23,500       23,500 　

구 로 구         23,040       11,520       11,520 　

금 천 구           5,184         2,592         2,592 　

영 등 포 구         24,192       12,096       12,096 　

동 작 구         25,000       12,500       12,500 　

관 악 구         22,000       11,000       11,000 　

서 초 구         22,176       11,088       11,088 　

강 남 구         25,000       12,500       12,500 　

송 파 구         22,648       11,324       11,324 　

강 동 구         41,472       20,736       20,736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광 진 구         26,000       13,000       13,000 　

동 대 문 구         93,500       46,750       46,750 　

중 랑 구       125,874       62,937       62,937 　

강 북 구         50,000       25,000       25,000 　

도 봉 구         35,640       17,820       17,820 　

노 원 구       118,800       59,400       59,400 　

마 포 구       196,830       98,415       98,415 　

강 서 구       120,000       60,000       60,000 　

금 천 구       110,000       55,000       55,000 　

영 등 포 구         47,520       23,760       23,760 　

관 악 구         95,000       47,500       4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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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 맞춤형 운동 서비스

                                                                       (단위 : 천원)

   

 ❍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지원 서비스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중 랑 구         27,000       13,500       13,500 　

도 봉 구         54,000       27,000       27,000 　

은 평 구         40,000       20,000       20,000 　

서 대 문 구         37,800       18,900       18,900 　

금 천 구         44,280       22,140       22,140 　

영 등 포 구         17,280         8,640         8,640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종 로 구         26,000       13,000       13,000 　

용 산 구           3,526         1,763         1,763 　

동 대 문 구         45,360       22,680       22,680 　

강 북 구         22,680       11,340       11,340 　

도 봉 구         79,296       39,648       39,648 　

노 원 구         30,240       15,120       15,120 　

은 평 구         40,000       20,000       20,000 　

서 대 문 구         20,000       10,000       10,000 　

마 포 구         30,000       15,000       15,000 　

양 천 구         15,000         7,500         7,500 　

강 서 구         20,000       10,000       10,000 　

금 천 구         61,000       30,500       30,500 　

동 작 구         12,000         6,000         6,000 　

관 악 구         25,000       12,500       12,500 　

송 파 구         18,400         9,200         9,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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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성장을 위한 심리지원 서비스

                                                                       (단위 : 천원)

 

❍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 서비스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종 로 구           1,998           999           999 　

중 구           1,300           650           650 　

용 산 구           5,184         2,592         2,592 　

성 동 구           5,000         2,500         2,500 　

광 진 구         10,000         5,000         5,000 　

동 대 문 구         12,000         6,000         6,000 　

중 랑 구         40,000       20,000       20,000 　

성 북 구         29,000       14,500       14,500 　

강 북 구         15,000         7,500         7,500 　

도 봉 구         37,152       18,576       18,576 　

노 원 구         34,200       17,100       17,100 　

은 평 구         19,116         9,558         9,558 　

서 대 문 구         24,480       12,240       12,240 　

마 포 구         40,000       20,000       20,000 　

양 천 구         36,678       18,339       18,339 　

강 서 구         46,000       23,000       23,000 　

영 등 포 구         36,000       18,000       18,000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중 구           2,000         1,000         1,000 　

노 원 구           6,974         3,487         3,487 　

구 로 구           1,836           918           918 　

금 천 구           1,944           972           972 　

관 악 구         16,100         8,050         8,050 　

서 초 구         23,868       11,934       11,934 　

강 남 구         20,000       10,000       10,000 　

송 파 구         42,148       21,074       21,074 　

강 동 구         23,652       11,826       1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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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단위 : 천원)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종 로 구         15,000       10,000         5,000 　

중 구           9,525         6,350         3,175 　

용 산 구         15,000       10,000         5,000 　

광 진 구         75,000       50,000       25,000 　

동 대 문 구       165,000      110,000       55,000 　

중 랑 구       201,600      134,400       67,200 　

성 북 구       247,680      165,120       82,560 　

강 북 구         68,040       45,360       22,680 　

도 봉 구       100,309       66,873       33,436 　

노 원 구       174,960      116,640       58,320 　

은 평 구       177,360      118,240       59,120 　

서 대 문 구       165,000      110,000       55,000 　

마 포 구       255,000      170,000       85,000 　

양 천 구       190,080      126,720       63,360 　

강 서 구       240,000      160,000       80,000 　

구 로 구       180,000      120,000       60,000 　

금 천 구         95,904       63,936       31,968 　

영 등 포 구       155,520      103,680       51,840 　

동 작 구         56,250       37,500       18,750 　

관 악 구         11,250         7,500         3,750 　

강 남 구         77,760       51,840       25,920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성 동 구         40,000       20,000       20,000 　

중 랑 구         47,520       23,760       23,760 　

강 북 구       144,720       72,360       72,360 　

은 평 구         70,000       35,000       35,000 　

구 로 구         47,818       23,909       23,909 　

서 초 구         51,084       25,542       25,542 　

송 파 구       130,000       65,000       65,000 　

강 동 구       140,000       70,000       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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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단위 : 천원)

  

❍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강 북 구         52,500       35,000       17,500 　

노 원 구       109,350       72,900       36,450 　

은 평 구         60,300       40,200       20,100 　

서 대 문 구         52,500       35,000       17,500 　

마 포 구         71,250       47,500       23,750 　

양 천 구         79,500       53,000       26,500 　

강 서 구         18,000       12,000         6,000 　

구 로 구         54,000       36,000       18,000 　

금 천 구         66,420       44,280       22,140 　

영 등 포 구       182,250      121,500       60,750 　

동 작 구         63,750       42,500       21,250 　

관 악 구         75,000       50,000       25,000 　

서 초 구       193,500      129,000       64,500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중 구       157,500      105,000       52,500 　

용 산 구         48,600       32,400       16,200 　

성 동 구         27,000       18,000         9,000 　

광 진 구 15,552 10,368 5,184 　

동 대 문 구       232,500      155,000       77,500 

중 랑 구       124,800       83,200       41,600 　

성 북 구       112,500       75,000       37,500 　

도 봉 구       121,500       81,000       40,500 　

은 평 구         64,800       43,200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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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타 구개발사업

   - 시행자치구 : 8개 자치구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비고

서 대 문 구         45,000       30,000       15,000 　

마 포 구         52,500       35,000       17,500 　

양 천 구       135,000       90,000       45,000 　

강 서 구       108,000       72,000       36,000 　

구 로 구         61,500       41,000       20,500 　

금 천 구         75,600       50,400       25,200 　

영 등 포 구         69,750       46,500       23,250 　

동 작 구         75,000       50,000       25,000 　

관 악 구       101,850       67,900       33,950 　

서 초 구         68,040       45,360       22,680 　

강 남 구       191,565      127,710       63,855 　

강 동 구         25,313       16,875        8,438 

구분 사업명 계 국비 시비 비고

종 로 구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   150,000   100,000     50,000 

성 북 구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   514,080   342,720    171,360 

서대문구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 서비스     34,020    22,680     11,340 

마 포 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      6,120     4,080      2,040 

마 포 구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     43,200    28,800     14,400 

마 포 구 청년 심리지원서비스     11,250     7,500      3,750 

구 로 구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       675       450        225 　

강 동 구 육아용품 및 장난감대여 
서비스     99,144    66,096     3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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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관리 규정 

 * 모든 사업에 적용되며 해당되는 서비스 종류에 맞는 내용을 도입하여 적용 

Ⅵ 2018년 사업별 표준안

서비스 종류 내  용

기관방문/
혼합형 서비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 안전점검(화재 예방, 소방 및 전기 ‧가스)
  - 사고 유형별 처리절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안전교육 계획 등 안전 관련 전반 사항 포함
2. 안전교육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정기교육) 대상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3. 안전 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한 화재 ‧상해보험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가입

수상관련 서비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 안전점검(화재 예방, 소방 및 전기 ‧가스)
  - 사고 유형별 처리절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안전교육 계획 등 안전 관련 전반 사항 포함
2. 안전교육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정기교육) 대상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3. 안전 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한 화재 ‧상해보험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가입
4. 수상안전전문가배치
 - 인명구조사 또는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여행 및 체험서비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 마련
  - 시설 안전점검(화재 예방, 소방 및 전기 ‧가스)
  - 사고 유형별 처리절차
  - 비상 연락체계 구축
  - 안전교육 계획 등 안전 관련 전반 사항 포함
2. 안전교육실시
  - 이용자 및 제공인력(정기교육) 대상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서  
3. 안전 관련 보험 가입
 - 건물 및 비품, 이용자에 대한 화재 ‧상해보험 가입
 - 제공인력에 대한 상해/산재보험가입
4. 돌봄여행/체험학습 시 표준계약서 기준 제시
 - 기관 비치 양식 또는 서류
   (여행사관련서류) ① 배상/상해 보험증명서 
                    ② 차량보험가입증명서 
                    ③ 차량등록증 등
   (제공기관 준비사항) ① 이용자 안전교육대장 
                       ② 비상연락망 
                       ③ 보호자 동의서 
                       ④ 여행자 보험
                       ⑤ 숙박이나 체험시설 안전 확인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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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별 표준안 - 시‧군‧구 공동(2018. 1월 기준)
(1)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020201

▹ 시행 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14개 자치구)

② 목적 ㅇ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0∼6세 영유아
▹ 가구 특성 
 -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 결과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 또는 유아교육기관장․보육시설장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부모 협조 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K-CDRⅡ, K-ASQ 등) 결과 발달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경우
 - 또는 발달 지연 우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또는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또는 기타 동 서비스가 필요하여 보건소장이 추천하는 자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중재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관찰·평가를 통해 환경적·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이 
지연되는 영역(발달기초, 언어발달, 초기인지, 정서·사회성 등)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

▹ 제공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영유아의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등의 장소 활용 가능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개인형

- 중재서비스 :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중재서비스와 별도로 부모상담 40분 이상 실시
   예) 10분씩 월 4회, 40분씩 월 1회 등 횟수 및 시간은 기관 재량
※ 단 영유아대상 중재서비스 외 별도의 부모상담 관련 제공기록지 작성 필수

1인(1:1)

집단형 - 중재서비스 : 주 2회(월 8회), 회당 50분
- 부모상담 : 월 1회 2~5인(1:2~5)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4)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인력 자격기준 고시’에 의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 “청소년기본법”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 전문상담 교사, 특수학교 정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
 - “의료법” 제7조에 의한 간호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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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장애아동 재활 또는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아동청소년학, 유아교육학, 사회복지학, 보육학,

   재활학, 특수체육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영유아발달검사 : K-CDI, K-ASQ, K-DST 등
 2) 영유아언어발달검사 : SELSI, PRES 등
 3) 사회성숙도검사 : SMS, KPRC 등
▹ 성과목표 : 사후검사 시 발달연령 향상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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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전국 표준형)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070101
▹ 시행 자치구 : 서울시 전역(25개 자치구)

② 목적 ㅇ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 소득기준 없음
▹ 연령 및 가구 특성 : 만 24세 이하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 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건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자치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①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② 정신장애(정신장애인)
▹ 우선순위 : 지체 1~2급 및 뇌병변 1~3급 장애인 우선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반기별 72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50%이하) 2등급(중위소득50%초과~140%이하) 3등급(중위소득140%초과)

정부지원금 648,000원 576,000원 504,000원
본인부담금  72,000원 144,000원 216,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6개월 마다 생성) / 재판정 4회(최대 5년) 가능 * 만 19세  이상
중․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졸업식이 속하는 달까지 서비스 제공

▹ 결제 원칙 : 월별 결제*
   * 각 서비스별 대면접촉(정기 유지보수, 정기 집합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날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절차
ㅇ 1단계 : 이용자 상태 파악 및 욕구조사

 ㅇ 2단계 : 계약체결,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
 ㅇ 3단계 : 점검 및 유지보수, 상담 및 정보제공, 교환․회수 등 사후관리▹ 제공 장소 : 재가방문형

서비스 내용 서비스 횟수
1.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
   지원 서비스
2. 점검  및 유지보수
 - 정기점검 : 반기별 최소 1회 (예 : 교환, 부품교체, 프레임 변경, 맞춤 보정 등)
 - 수시점검 : 정기점검 외 점검․유지보수 (예 ; AS, 소모품 교환, 수리, 교정 등)
3. 상담 및 정보제공
 - 초기상담 :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 치수측정 등 
 - 수시상담 : 보조기기 이용 상담, 불만 처리, AS 상담 등

렌탈 12개월 
점기점검 
연 2회
수시점검

(제한없음)

⑥ 제공주기 및 
시간/집단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서비스 기간 내 무상 리폼 및 수리 서비스 제공
▹ 집단 규모 : 해당 없음 (단,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이 중복되어서는 안 됨)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6)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보조공학, 재활공학,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자로써 다음 중 한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재활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렌탈서비스 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
2) “사회복지사업법” 제 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3)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의한 의지·보조기 기사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5)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6)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 재활에 관한 민간자격 소지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 설문조사(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관련, 서비스 만족)▹ 성과목표 : 장애아동 및 청소년의 신체기능 유지 및 향상▹ 측정방법 : 사후 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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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신건강 토탈케어 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090102
▹ 시행 자치구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마포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11개 자치구)

② 목적
ㅇ 정신장애인의 조기 발견과 개입(생활관리)을 통하여 입원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에서 적응하여 취업 및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이용자의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 실제 이용 시간과 중복되어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음.       

 초기 상담 시 반드시 이용자의 사회복귀시설(이용시설)에 대한 확인 필수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연령 기준 없음
▹ 가구 특성 : 정신장애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자(정신보건법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에 16일 이상 
입원자는 해당 월 서비스제외)

   * 정신장애는 조현병(정신분열병)(F20), 분열형정동장애(F25), 양극성정동장애(F31), 반복성우울 장애(F33)로
     진단된 경우에 한하여 장애 등록이 가능
▹ 우선순위 : 정신보건센터 연계대상자 우선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정부지원금 18만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3회(최대 4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증상과 기능수준에 따라 상담지원, 위기관리 지원, 건강관리 지원,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 및 취업 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제공 장소 : 재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집단 규모 : 1인(1:1)
 ※ 집단형 프로그램 운영 불가. 집단형 서비스 제공시 부가서비스로 제공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또는 2)에 제시된 요건에 충족하는 자
1)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2) 임상심리사 또는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정서안정 : BPRS, BAI 등
 2) 지역사회적응 : MCAS 등
 3) ADHD 관련 : ADHD RS-4 등
 4) 전반적 기능평가 : GAF 등
▹ 성과목표 : 정신장애인들과 고위험군의 정서안정과 지역사회적응 향상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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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 맞춤형 운동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050202
▹ 시행 자치구 : 중랑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금천구, 영등포구 (7개 자치구)

② 목적 ㅇ 고령자 등 건강취약계층의 신체활동 지원을 통해 의료비 절감 및 건강 증진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0만원(정부지원금 9만원 / 본인부담금 1만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운동 프로그램 구성 및 실시 : 수중걷기, 아쿠아로빅 등을 통해 근력강화, 관절가동성, 심폐기능 

향상 지원
 - 건강상태 점검 : 전체 이용자들을 상대로 체성분 검사, 기초체력을 측정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를 체크
▹ 제공 장소 : 집단활동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수중운동 주 3회(월 12회), 회당 70분 25인 이하

건강상담 월 1회, 회당 10분 이상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안전관리 기준에 의거, 수상안전 전문가 배치 필수 
  - 인명구조사 또는 관련자격증을 소지한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

ㅇ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스포츠지도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
    단, 자격종목과 서비스제공 종목은 동일하여야 함
 ② 체육학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취득 후 성인 대상 운동 지도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ㅇ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영양사
 -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초등 정교사
 -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 2에 의한 보건교육사 또는 간호사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체력검사 : 노인체력검사(SFT), 간단 신체수행검사(SPPB) 등
 2) 신체구성검사 : 혈압, 체성분, BMI 등
▹ 성과목표 : 건강관리를 통한 노인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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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130302▹ 시행 자치구 : 종로구, 용산구, 동대문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16개 자치구)

② 목적 ㅇ 아동･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진로탐색 등이 필요한 만 7~18세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 1순위 : 아동보호시설 아동청소년
  - 2순위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 3순위 : 고학년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 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 체험통합형의 경우에도 서비스 한 회당 월 금액의 25%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학습활동 지원은 불가(외국어 강습, 교과목 학습지도 불가)

구  분 내  용

기본형 자존감 회복을 위한 라이프코칭,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이용자 특성에 따라 제공

체험통합형 비전형성 기본 유형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실시하되, 체험활동*을 병행
* 체험활동은 서비스 제공기관 외의 외부활동으로 정함

▹ 제공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기본형 주 2회(월 8회), 회당 90분 12인 이하

체험통합형

※ 체험통합형 이용자는 반드시 기본서비스와 체험서비스 모두를 이용해야 함.
   이용자가 체험서비스만 이용할 경우, 제공기관은 정당한 사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기본 : 주 1회(월 3회), 회당 120분
- 체험 : 월 1회, 회당 360분 12인 이하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4)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청소년상담사, 초등학교 정교사, 중등학교 정교사, 유치원 정교사, 전문 상담교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청소년지도사
2)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3) 심리학･아동청소년학･유아교육학･교육학･사회복지학과 등 관련 학과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
 -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 실무 경력 6개월 이상
 -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 관련실무 경력 3개월 이상
4) “자격기본법”에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리더십․커리어코칭․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 라이프코칭·리더십·진로코칭·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 서비스
   제공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학습태도 관련 : AMT, 학습습관검사, 성취동기검사 등
 2) 리더십 관련 : RSLQ, SDLRS 등
 3) 자아존중감 관련 : SES 등▹ 성과목표 :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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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011402
▹ 시행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21개 자치구)

② 목적 ㅇ아동‧청소년의 정서, 행동적 부적응에 대해 적합한 조기개입을 통하여 건강한 심리정서 성장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사업과 동시 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 가구 특성 
 ㅇ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문제행동 위험군 아동
   - 의사 진단서･소견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이 추천한 아동･청소년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이
     추천하는 아동 중「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
   - 언어재활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의 소견서와 언어지연관련 검사결과서가 모두 첨부된 경우 
    * 임상심리사는 소속된 심리･상담기관에서 직접 상담･심리･중재한 아동에 한하여 추천 할 수 있으며,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청소년 상담사는 소속기관에서 직접 지도하거나 상담하는 아동에 대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고, 유치원장, 어린이집 원장은 소속기관의  
  아동에 한하여 검사･추천 할 수 있음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6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44,000원 128,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6,000원  32,000원  48,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치료, 놀이치료, 인지치료, 학습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선택제공) 
▹ 제공 장소 : 기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집단 규모 : 1인(1:1) / 서비스이용 후 7개월부터 1:1~3 가능(단, 담당치료사 소견, 제공기관장 확인, 보호자의 동의서   

필수 첨부)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4)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장애인복지법” 제71조에 따른 언어재활사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정신보건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

2)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인지,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
 ②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
 ③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
4) 심리, 상담, 음악·미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학 등 관련학과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주의력, 문제행동 검사 관련 : ADHD RS-4, CASS, K-CBCL 등
 2) 언어발달 관련 : PRES, REVT, SELSI, U-TAP 등
 3) 발달 및 신경, 인지검사 관련 : K-CDI, WISC-4, 기초학습기능검사, BASA 등
 4) 성격, 인성, 정서평가 : KPRC, HTP, KFD, SCT 등 
 5) 우울, 불안 관련 : CDI, RCMAS 등
 6) 사회성 검사 : SMS 등
▹ 성과목표 : 사후검사 시 아동의 안정적 심리정서 발달수준 회복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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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신규 사업 코드 : 011502
▹ 시행 자치구 :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13개 자치구)

② 목적 ㅇ 교육환경, 가족 해체 증가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정서･행동적 문제 해결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정의 만 6세~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
▹ 가구 특성
  - ｢정신보건사업안내｣의 아동･청소년 심층사정평가도구 중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 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검사결과 포함)
  - 그 외 학교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으로 학교장･정신보건

센터장이 추천하는 경우(추천서 포함)
  ※ 주민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지침(p.264~274)의 검사 도구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고, 신청인은 검사에서 지시하는
    검사방법에 따라 검사 후 결과지 제출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20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80,000원 160,000원
본인부담금  20,000원  40,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 하루 2회 초과 서비스 이용 및 제공이 불가하므로 악기교육과 정서프로그램이 동일 날짜에 제공된 경우 보강은    

  반드시 다른 날에 제공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정서‧행동적 문제를 겪고 있고, 사회적으로 취약한 아동 대상 악기교육 및 예술심리치료 제공
  - 악기*이론 및 실기, 정서프로그램, 향상음악회 참여, 전문음악회 관람, 무상악기대여 또는 제공,     

 제공인력 합동사례회의 실시
    * 악기는 클래식 관현악 악기만 가능
▹ 제공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집단활동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필수
서비스

클래식 관현악기이론 및 실기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1~3인(1:1~3)정서프로그램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무상악기 대여 또는 제공 제공기간 중

-향상음악회 참여 / 전문음악회 관람 반기별 1회
제공인력 합동 사례회의 월 1회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자 
 ①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학과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②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 학위 및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음악·미술·예술 재활(심리 또는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 후 아동·청소년의 정서프로그램 관련 실무경력이 3개월 이상인 자

ㅇ 클래식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악기 전공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주의력, 문제행동 검사 관련 : ADHD RS-4, CASS, K-CBCL 등
 2) 성격, 인성, 정서평가 : KPRC, HTP, KFD, SCT 등 
 3) 우울, 불안 관련 : CDI, RCMAS 등
▹ 성과목표 : 문제행동 감소 및 안정적 정서감 유지 및 회복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 31 -

(8) 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170302
▹ 시행 자치구 :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17개 자치구)

② 목적 ㅇ 부모에 대한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부모의 양육 효능감을 
증진시킴으로서 가족 전체 기능 향상을 도모

③ 서비스 대상

※ 발달장애인부모심리지원(상담) 서비스와 동시 이용 불가(신청자 구두 확인 및 관련 부서 확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
                  * 단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우선순위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 증빙서류 : ① 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 임상심리사 소견서, 
               ③ 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보건센터장의 추천서, 
               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또는 아동청소년정서발달지원서비스 이용자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조회) 등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 증빙서류 : 의사소견서 / 진단서, 임상심리사 소견서, 정신보건센터장 소견서 등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216,000원 204,000원 180,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36,000원  60,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3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2회(최대 9개월)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전문상담서비스 영역 내       용

자녀특성에 대한 이해 우리아이 특성에 대한 이해, 생애발달 단계 이해 (영유아, 아동, 청소년기 특성 이해)

부모역할 이해 및 역량 강화 양육태도와 기술, 훈육방법에 대한 지원, 자녀와의 의사소통 기술, 아동의 문제행동 지도 

부모 자신에 대한 이해 자아탐색, 강점 찾기,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기능 이해 및 강화 부부관계 탐색, 가족 기능 파악, 가족 내 의사소통 점검

▹ 제공 장소 : 기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집단 규모 : 1인(1:1)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3)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상담관련 분야(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대학원 졸업 후(석사 학위 소지 후)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또는 박사 과정 졸업 후(박사 학위 소지 이후) 1년 이상의 경력자 
   ※ 2016.7월부터 적용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 12조의 2에 의한 임상심리사
   (단, 2급 임상심리사 자격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자)
3) 정신보건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 전문요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개인 정서심리 관련 :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관련 척도, MMPI, 문장완성검사(SCT) 등
2) 자녀 양육 관련 : 부모양육 스트레스 검사, 부모양육태도 검사(PAT), 
                    부모-아동 상호작용행동평가 등
3) 가족기능 관련 : 결혼만족도 척도, 가족 기능 FACES 검사 등
▹ 성과목표 : 자녀양육에 따른 심리정서적 부담 완화, 부모 양육스트레스 감소, 가족 관계 증진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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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애아동․청소년 자립생활역량강화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 210202▹ 시행 자치구 : 중구, 용산구, 노원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10개 자치구)

② 목적 ㅇ 장애아동청소년에게 개별화계획안에 따른 전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함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6세 이상 ~ 만 18세 이하의 장애판정을 받은 아동･청소년
  * 장애판정을 받지 않은 만 6세 아동 중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발달지연)로 예견되는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로 대체 가능
 ※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전공과 포함) 및 “각 급 학교”에 재학하는 자 중 만19세 이상인 

자의 경우에는 서비스 대상에 포함(재학증명서에 첨부)▹ 우선순위
 - 1순위 : 조손 가정 또는 한부모 가정
 - 2순위 : 가족 구성원 중 서비스 이용 희망자 외에 추가로 장애판정을 받은 자가 있는 가정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8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162,000원 153,000원 135,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27,000원  45,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2회(최대 3년) 가능▹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이용자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개별화 계획안 수립 및 평가, 자립역량강화 및 기술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및 현장 체험실습 서비스 제공

▹ 제공 장소
  - 집단 모듈형 : 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체험활동의 경우)
  - 개인 모듈형 : 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체험활동의 경우)

구  분 내 용

자립적 일상생활 기술 자기관리(의복의 관리 및 유지, 개인적 위생 기술 등), 주거관리, 건강과 체력관리(약물 
복용 지도 등), 금전관리 등  

학교생활 및 학령기 전환교육 학교환경 및 교실생활 적응, 학령기 전환 준비 등

지역사회생활 및 참여 이동(대중교통 이용), 지역사회 자원(식당, 은행, 영화관 등) 이용, 질서 지키기 등

대인관계(상호협력) 기술 인사하기, 경청하기, 비언어적 의사소통하기, 양보하기, 칭찬 및 사과하기, 거절하기, 부탁하기 등

자기결정능력 개인적 목표를 직접 계획하여 실행, 성과를 경험

직장 준비 훈련 직장예절과 윤리 습득, 취업서류 작성 및 모의면접, 취업박람회 참여, 직업체험 등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집단 모듈형
- 기관방문형 프로그램 주 1회(월 3회), 회당 120분
- 현장체험실습 월 1회(격월 실시), 회당 360분※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기관프로그램을 월 4회로 실시

1:5인 이내

개인 모듈형
- 재가방문형 프로그램 주 1회(월 3회), 회당 60분
- 현장체험실습 월 1회(격월 실시), 회당 360분※ 체험실습이 없는 달에는 재가프로그램을 월 4회로 실시

(재가방문형): 1:1
(체험실습) : 1:1~5

※ 체험실습 인원이 3인 이상일 경우 보조인력 1명 추가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주제공 인력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교육학, 직업재활, 특수교육, 사회복지학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장애인복지사업에 12개월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자
 - 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ㅇ 보조제공 인력
 - 별도의 자격기준 없음(단, 반드시 제공기관은 보조인력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 실시)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자립 관련 척도 : 자립생활일상생활능력척도 등
 2) 적응 관련 척도 : 학교생활적응력척도, CIS-A, KNISE-SAB 등▹ 성과목표 : 장애아동 · 청소년의 자립생활역량 향상▹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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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스마트 건강증진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및 
시행자치구

▹ 사업 코드: 260402
▹ 시행 자치구 :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구로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8개 자치구)

② 목적 ㅇ u-health 시스템을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성인들의 생활 습관 개선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을 함양시키고, 만성질환 위험 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만 19세 이상 성인
▹ 욕구기준 : 대사증후군 관련 항목(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 1개 이상 

유소견자
※ 제출서류: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보건소(소속 의사 작성)에서 발급된 건강검진결과서

▹ 우선순위 : 대사증후군 관련 항목(허리둘레, 체질량 지수, 혈압,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공복혈당) 중 위험요인 
다(多)순위

건강측정 항목 검사항목 단 위 판 정 기 준

비만도
허리둘레 ㎝ 남 90 이상/ 여 85 이상

체질량지수(BMI) ㎏/㎡ 25 이상

혈압
수축기혈압 ㎜Hg 130 이상
확장기혈압 ㎜Hg 85 이상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 150 이상

HDL콜레스테롤 ㎎/㎗ 남자 40 미만/여자 50 미만
혈당 공복혈당 ㎎/㎗ 100 이상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110천원(개별기기형) / 월70천원(공용부형)

   

구  분 개별기기형 공용부형
정부지원금 99,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11,000원 7,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월별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개별기기형 : 재가방문형 / 공용부형 : 기관방문형(u-Health zone 방문)]
▹ 서비스 제공절차
① 1단계 : 서비스 초기상담, u-Health 측정기기 사용 안내, 사전평가 실시(건강위험, 생활습관)
② 2단계 : 건강정보 측정 및 결과 상시 모니터링, sms 및 e-mail을 통한 건강측정 결과 및 변화추이 발송
③ 3단계 : 개인 맞춤형 전문 상담 및 교육
④ 4단계 : 종결 시 사후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 실시
※ 대사증후군 관련된 사전‧사후 검사는 반드시 보건소에서 실시

구분 서비스 내용

기
본
서
비
스

u-Health 장비 
활용 건강측정

- (개별기기형) 개인별 u-Health 측정장비 지급(체성분계, 혈압계, 활동량계, 태블릿PC, 혈당계) 및 측정
- (공용부형) (체성분계, 혈압계, 키오스크), 개인별 활동량계(RFID타입, 혈당량계) 지급 및 측정
 ※ 공용부형은 u-Health zone이 설치되어 있는 자치구에서만 가능

개인별 건강관리 
모니터링 결과 

및 건강 정보 제공

- u-Health 측정기기 데이터기반 상시 모니터링
- 건강정보(영양, 운동, 금연, 금주 등) sms 발송
- 건강측정 결과 및 변화추이 e-mail 발송(weekly report)
  (예 : 마이데이터, 마이그래프, 바디플래너, 생활습관 평가, 월별 레포트 등)

맞춤형 상담
및 교육 - 개인 맞춤형 영양 및 식단, 운동 습관 개선을 위한 1:1 전문 상담 및 교육

부가서비스 - 건강평가(의료기관과 연계), 집단 건강 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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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내  용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개별기기형 공용부형 집단 규모

체성분 및 혈당  월 1회 이상

1:1인
혈압 주 1회 이상 월 1회 이상

활동량 주 2회 이상
개인별 모니터링 결과 및 건강정보 제공 월 4회 이상

맞춤형 상담 및 교육 월 1회(회당 30분 이상)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건강상담서비스 제공인력
- “국민영양관리법” 제 15조에 의한 영양사 또는 “의료법” 제 2조에 의한 간호사
- “국민건강증진법” 제 12조의 2에 의한 보건교육사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 9조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또는 제 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 스포츠의학, 운동처방, 체육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의한 건강, 운동, 영양 관련 민간자격 소지자 중 관련 근무경력 12개월 이상인 자

ㅇ 시스템 관리 및 A/S 지원인력
- 정보처리기사 또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 관련학과 전문학사 이상 학위자 중 관련 근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
-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분야 경력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허리둘레,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2) 체중, 체지방, BMI
 3) 생활습관 관련 항목(운동, 영양, 음주, 흡연)
 4) 서비스 만족도▹ 성과목표 : 건강위험 요인 감소. 생활습관 개선.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측정방법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만족도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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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080202
▹ 시행 자치구 :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20개 자치구)

② 목적 ㅇ 노인성 질환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일반 사업장 등에 취업이 곤란한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연령 무관)

▹ 가구 특성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우선순위
 - 1순위 : 희귀난치병질환자
 - 2순위 : 중증장애인*
 - 3순위 : 고령자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다음 ①, ②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에 대해 제1급 또는 제2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②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개 이상 가지고 있고, 그 중 하나의 장애등급이 제3급인 장애인

④ 서비스 가격
   /지원 기간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60천원
 - 정부지원금 : 144,000원 / 본인부담금 : 16,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0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 1회(희귀난치병질환자*에 한함)
   * 희귀난치병질환자에 따른 진단서, 소견서 제출
     (희귀질환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 helpline.nih.go.kr)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전신안마, 마사지, 지압, 발마사지, 운동요법, 자극요법
▹ 제공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 기관방문형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혼합형(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도 인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집단 규모 : 1인(1:1)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고용인수 : 시각장애인 고용인수
 2) 심리적, 신체적 안정: PWI-SF, 통증척도 등
▹ 성과목표 : 시각장애인 고용률 및 경제활동 촉진, 노인성질환자의 신체적 만족감 증진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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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별 표준안 – 시군구(구개발사업)
(1) 어린이 베토벤 피카소 따라잡기(종로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290602

② 목적 ㅇ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하는 성장기 아동들에게 음악･미술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감성적･전인적 정서발달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4세 ~ 만 12세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장애아동
 - 3순위 : 조손가정
 - 4순위 : 다문화가정
 - 5순위 : 한부모가정 
 - 6순위 : 3자녀이상 다자녀가구 아동
 - 7순위 : 그 외 저소득층 아동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70천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지역사회의 성장기 아동에게 음악·미술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감성적·전인적 정서발달 지원

▹ 제공 장소 : 기관 선택(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집단 규모 : 1:5인 이하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또는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ㅇ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ㅇ 미술교육 제공인력은 순수미술, 응용미술 전공,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자아존중감 관련 : SES 등
 2) 사회성 관련 : SSRS, SMS 등
 3) 정서관련척도 : SDQ 등
▹ 성과목표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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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성북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290502

② 목적 ㅇ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창의력, 자기 표현력, 학습 능동성 향상 등을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7세 ~ 만 12세 아동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7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음악과 미술 활동을 통해 창조적인 사고력, 자기표현력, 학습능동성, 타인과의                
상호작용 능력 향상 등 아동 정서지원

▹ 제공 장소 : 기관 선택(기관방문형+재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개인형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1:1인(재가방문형)

집단형 주 1회(월 4회), 회당 120분 1:2인 ~ 1:5인 이내(기관방문형)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정서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학과 석사 이상 전공자로 임상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 또는 가족·사회·복지학, 교육학, 유아교육학, 특수교육학, 초등교육학, 예체능교육학, 재활학, 공예, 무용,     
   순수미술, 응용미술 또는 음악 분야 석사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음악치료, 미술치료,    

 (통합)예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ㅇ 음악교육 제공인력은 관련 악기 전공의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

ㅇ 미술교육 제공인력은 미술 관련 전공의 학사이상 학위소지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자아존중감 관련 : SES 등
 2) 사회성 관련 : SSRS, SMS 등
 3) 정서관련척도 : SDQ 등
▹ 성과목표 :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향상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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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어르신정서지원서비스 - 노인자살예방 서비스(서대문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100202

② 목적 ㅇ 자살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자살예방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가정의 만 65세 이상
▹ 가구 특성 : 노인 자살위험 검사에 따른 자살 위험군에 속하는 자
▹ 우선순위 : 노인성 만성 복합 질환 유병 노인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35천원(정부지원금 123천원 / 본인부담금 12천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2회(최대 3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서비스(대면상담 및 전화상담) 제공으로 맞춤형 프로그램 실시
 - 이용자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집단상담 또는 건강 체크, 무료급식, 운동지도 등)

▹ 제공 장소 : 기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대면 상담 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1인(1:1)

전화 상담 주 2회(월 8회), 회당 15분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사정평가요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 중 자살예방교육 이수자로서 자살예방사업 

수행 경력 3년 이상 경력자

ㅇ 사례관리요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사회복지사 또는 자살예방상담교육이수자(AIR 교육 20시간, QPR 과정 20시간)
 - 기타 관련 자격증(레크레이션, 웃음치료지도사, 미술치료, 원예치료, 음악치료 등) 소지자
 - 미술치료사, 원예치료사, 음악치료사 관련 전문대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 예정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우울감 및 자살생각 관련 : 우울척도, 자살생각척도(Beck-SSI) 등
 2) 설문조사 : 노인자살에 대한 지식과 정보 습득정도 및 대처능력 등
▹ 성과목표 : 자살고위험군의 우울감 및 자살생각 저하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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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아동･청소년을 위한 가족기능강화 서비스(마포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220702

② 목적 ㅇ 방문 통합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의 정상적 성장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6세~ 만 18세 아동․청소년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7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2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1:1 매칭 방문 통합사례관리(아동의 집중력 강화 및 학습동기유발 프로그램),               
체험활동서비스, 성격유형 및 진로적성 검사, 부모역량강화교육 등을 제공

▹ 제공 장소 : 혼합(재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구분 제공주기 회당 서비스 시간

기본 서비스 (월 5회)
주 1회(월 4회) 120분
월 1회(체험활동) 480분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각 60분
부가 서비스 180분

▹ 집단 규모 : 별도 제한 없음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또는 2)에 제시된 요건에 충족하는 자
1)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또는 상담학 또는 가정학 또는 아동청소년학 또는 가족복지학 또는 교육학 

또는 특수교육학 또는 유아교육학 또는 보육학 등 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자

2)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의한 청소년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의한 사회복지사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등교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또는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조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22조에 의한 
임상심리사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학습태도관련 : AMT, 학습습관검사 등
 2) 아동정서관련 : CES-D 등
 3) 부모양육관련 : PAT 등
▹ 성과목표 : 아동의 집중력을 강화하고 학습동기를 유발하여, 위기가정 아동 청소년의 안정적             

정서발달과 부모 역량 강화 도모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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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 예술멘토링 지원서비스(마포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290402

② 목적 ㅇ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도모

③ 서비스 대상

※ 아동․청소년 정서발달지원서비스와 동시이용 불가(행복e음에서 확인)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 4세~12세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2순위 : 한부모가정
 - 3순위 : 다문화가정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7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53,000원 136,000원
본인부담금  17,000원  34,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예술교육을 통한 정서발달지원, 심리발달검사, 문화예술체험학습 등을 제공
▹ 제공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구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기본 서비스
① 주 1회(월 4회), 회당 120분
② 월 6회, 회당 90분
※ ① ~ ②중 기관이 선택하여 운영 1:8인 이하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각 60분
문화체험 서비스 월 1회, 240분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기본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미술 또는 미술치료 등 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미술치료 또는 

(통합)미술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

ㅇ 심리발달검사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심리학 또는 아동청소년학 또는 유아교육학 또는 교육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심리발달검사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심리발달검사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자

ㅇ 문화체험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심리학 또는 아동․청소년학 또는 유아교육학 또는 교육학 또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 전공자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문화체험 서비스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문화체험서비스 관련 분야 경력 1년 
이상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아동정서관련척도 : CES-D, SDQ 등
 2) 아동인성검사 : PAS-C, KPRC 등
▹ 성과목표 : 아동의 정서발달 안정적 수준 회복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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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청년 심리지원서비스(마포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2018년 하반기 실시예정
▹ 사업 코드 : 990702 

② 목적

ㅇ 경제 불황, 취업난으로 인한 어려운 경제적 자립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하여 정서적 불안정, 현실 회피를    
 하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정체성 및 자존감 형성 지원을 통한 적응

ㅇ 경제적·시간적 문제로 방임되고 있는 청년들에게 심리 상담을 통해 지역사회 심리적 안전망 구축
ㅇ 청년들에게 자신의 현재 상태를 탐색하고 스스로를 파악하여. 취약한 정서 상태,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대인관계 향상 등을 통해 건강한 심리를 회복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만19세~34세 청년가구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1인 가구
 - 2순위 : 지역 내 유관기관(동 주민센터, 지역아동센터, 학교 등)에서 의뢰되어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3순위 : 심리적 정서적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가구(본인신청)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24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50%이하) 2등급
(중위소득50%초과~120%이하)

3등급
(중위소득120%초과~140%이하)

정부지원금 228,000원 216,000원 204,000원

본인부담금  12,000원  24,000원  36,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6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재판정 1회(최대 1년) 가능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심리정서적인 문제(성격, 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및 예방
 -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제공 장소 : 기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구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기본 서비스 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개인형 1 : 1인 
- 집단형 1 : 3인 이내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각 90분

 ※ 개인형 서비스가 원칙임. 집단형으로 운영 할 경우 이용자 동의하에 가능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4)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이하 “전문상담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
2) “정신보건법시행령”제2조제1항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정신보건전문요원”)
3) “국가기술자격법”제12조2에 의한 임상심리사(이하 “임상심리사”)
4) "자격기본법" 상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 취득자로 심리학과, 상담학과, 사회복지학과,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분야 학위 취득 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3년 이상
   ②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실무 경력 1년 이상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 MMPI-2, HTP, KFD 등    

▹ 성과목표 : 심리 안정적 수준 회복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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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동‧청소년 꿈키움 서비스(구로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130202

② 목적 ㅇ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 학습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만7세 ~ 만16세 아동･청소년
▹ 우선순위
 - 1순위 : 한부모가정
 - 2순위 : 다문화가정
 - 3순위 :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00%이하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14만원

구  분 1등급(중위소득 50%이하) 2등급(중위소득 50%초과∼120%이하)
정부지원금 126,000원 112,000원
본인부담금  14,000원  28,000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자존감회복, 리더십, 진로탐색, 자기주도학습 서비스 제공
▹ 제공 장소 : 혼합(기관방문형 + 집단활동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구  분 제공주기 및 시간 집단 규모

기본 서비스 주 2회(월 8회), 회당 90분 1:1~12인 이하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ㅇ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소년상담사 또는 정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 또는 임상심리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직업상담사
 -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 관련학과 전공자(심리학 ･ 아동 청소년학 ･ 유아교육학 ･ 교육학 ･ 사회복지학과 등) 또는 아동 ․ 청소년 

라이프코칭 ․ 리더십 ․ 진로코칭 ․ 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관련 민간자격증(아동 ․ 청소년에 대한 라이프코칭 ․ 리더십 ․ 커리어코칭 ․ 자기주도 학습코칭 등) 
소지자 (단,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의 경우 아동․청소년 리더십 분야 서비스 제공경력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리더십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ㅇ 체험활동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청소년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또는 인문학 또는 사회과학 또는 관광학 또는 아동 청소년학 또는 교육학 또는 자연과학 또는 사회복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 ․ 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또는 비전형성 프로그램 및 아동리더십 증진서비스 제공인력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1) 학습태도 관련 : AMT, 학습습관검사, 성취동기검사 등
 2) 리더십 관련 : RSLQ, SDLRS 등
 3) 자아존중감 관련 : SES 등
▹ 성과목표 : 자기주도적 학습태도의 증진과 자아존중감 향상
▹ 측정방법 : 사전-사후 동일지표로 측정 후 비교



- 43 -

(8)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강동구)
항 목 내  용

① 사업코드 ▹ 사업 코드 : 990102

② 목적 ㅇ 아동 성장에 적합한 놀이교육 및 장난감 대여를 통해 정상적 발달 지원

③ 서비스 대상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취학 전 아동
▹ 우선순위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가정
 - 2순위 : 다자녀가정
 - 3순위 : 장애자녀

④ 서비스 가격
   / 지원 기간
   / 결제 원칙

▹ 서비스 가격 : 월 33천원(정부지원금 27천원 / 본인부담금 6천원)
▹ 대상자별 지원기간 : 12개월(바우처 포인트는 매월 생성)
▹ 결제 원칙 : 실시간 결제(서비스 제공 시마다 해당 금액 결제)

⑤ 서비스 내용
   / 제공 장소

▹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육아용품 및 장난감 대여서비스
 - 부가서비스 : 부모지원 및 상담서비스 제공, 놀이지도 및 놀이발달 상담 등

▹ 제공 장소 : 기관방문형

⑥ 제공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제공 주기 및 시간 / 집단 규모 : 별도 제한 없음

⑦ 제공인력
   자격기준

※ 1) ~ 3)에 제시된 요건의 하나에 충족하는 자
1) “영유아보육법” 제 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 또는 “유아교육법” 제 22조 2항에   
   의한 유치원 정교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관련학과(인문학, 사회과학, 관광학, 아동 청소년학, 교육학, 자연과학, 사회복지학 등)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아동 ․ 청소년관련 분야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3) 보육 및 가족 관련 분야 경력이 2년 이상인자

⑧ 사업효과
▹ 성과지표 : 장난감 대여 후 아동 변화 및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 조사
▹ 성과목표 : 장난감 대여를 통한 아동의 놀이활동 만족감 향상
▹ 측정방법 : 사후 설문


